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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외 물질제조자의 살생물물질(물질승인: 수입)을 공급받아 국외제조된

살생물제품(완제품)을 수입하는 국내 제품수입자

○ (물질승인 입증자료) 국외 물질제조자로부터 살생물물질의 식별정보

(물질명, 고유번호, 순도 등), 제조시설 소재지 증명서류, 국내 물질수

입자 및 물질승인 정보 등

○ (승인물질 범위로 제품생산 입증자료) 국외 제품제조자로부터 국외 물

질제조자의 물질 공급정보(공급계약서 등), 법 제12조에 따라 살생물

물질이 승인 등을 받은 범위(제품유형, 용도, 사용자범위 등)에 따라

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

□ 국외 물질제조자의 살생물물질(물질승인: 선임)을 공급받아 국외제조된

살생물제품(완제품)을 수입하는 국내 제품수입자

○ (물질승인 입증자료) 국외 물질제조자의 선임자로부터 살생물물질 승

인통지서(사본) 제출

○ (승인물질 범위로 제품생산 입증자료) 국외 제품제조자로부터 국외 물

질제조자의 살생물물질 공급정보(공급계약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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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국외제조 살생물제품(수입)의

승인신청 추가제출자료 안내문

【 관련 규정 】
◎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(제18170호)

- 제20조(살생물제품의 승인)

-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(제품승인의 신청 등)

◎ 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

[별표4] (국립환경과학원 고시)

- (신청인 정보) 신청인 정보에는 성명 또는 상호, 주소 및 연락처와 살생물제품 제조시설

소재지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, 살

생물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적고, 제조자(수입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국외

제조자) 성명 또는 상호, 주소 등을 적는다.


